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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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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사전시 곤양면 환덕리에 소재하는 토지 빚 건물로 장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뢰한
경 매 목적의 갑정평가임.

2. 감정펑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 범률」 빚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등 관계 법 령의 규정 빚
제반 갑정 평 가이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정 명 가에 관한 규직」 제5조 제1 항의 "시 장가치〃를 기
준으로 하되, 감정 평 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 가액을 결정하였음.

Ξ.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9조 제2항에 [다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5윌 26일  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실지조사는 2025년 05윌 26일에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시 공부, 이용상황 빚 본건의 가치에
영 향을 미 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

5. 감정평가의 조건

6. 기 타삼고사항

— 본건 토지의 명확한 경 계확인에는 지적즉랑이 요구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자생수목 등은 거레관행상 토지와 일괄 거래되므로 당해 토

지에 포함 평 가하였음.

∼ 본건 건물 기호 3-4의 공부상 구조는 목조 함석지붕이나 현황 목조 스레트지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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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대상물건의 개요

1. 대상 토지 개요

1

경상남도 사전시

곤양면 환덕리
777

전 826 생 산관 리 휴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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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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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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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건물 개요

경 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779

목조

함석 지 붕
단 층 주 택 26 45

勺
˛

경상남도 사전 시

곤양면 환덕리
779

브 럭조

스 레트 지 봉
단 층 장고 56. 8 1 985

경상남도 사선 시
곤양면 환덕리
779

목조

함석 지 붕
단층 부속 사

0
0

∩

, 1 955

3 -4

경 상남도 사전시
곤양면 환덕리
7 79

목조

스 레 트 지 붕
단층 퇴 비 사 1 978

— 4 —

한봉수감정 평 가사사무소

기 효 소재 지 지 목 면 적(㎥ )
도

 역
용

 지
용

 황
이

 상
상

 세
형

 지

기 
호 소재 지 구 조 규모 이 용상꽝 면 적 {㎡ ) 사용승인 일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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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본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본건과 가

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본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

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레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멎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빚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1항에 〔다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

지와 가치형성요인 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 닌 다고 인정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밋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본건 이 장레 산출할 것으로 기 대되는 순수익 이 나 미 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 법 등이 있음.

2. 감정펑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밋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빚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1 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료 평 가하되, 「감정평 가에 관한 규직」 제12조 제1 항 빚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2) 건물의 평가

건물은 「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 제15조에 의거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마감재의 상태, 부대설 비, 용
도, 현상 빚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 울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원가법 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
여 주된 방법 외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엑 비교·검툐는 생략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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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

'V.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산출과정

(1)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

있는 아레의 표준지를 선 정함.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2025 년 01 월 01 일 임.

(2) 시점수정

「감정 평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2항 제2호 빚 「부동산 거 레신고

토교통부장관이 월 별로 조사·발표한 지 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 가

가변동률을 적 용함.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 역의

국

 
지

(25 01 01 2̃5.05.26 ) (

202s.01.01  ̃2025.04.30 : 0 217

2025.04.01  ̃2025.04.B0 : 0.053

( 1 + 0.00217 ) * ( 1 + 0.00053 * 26/'30 )

≒ 1.0026B

(25 01 01 2̃5 05 26 )

2025.01.01  ̃2025.04.30 : 0 331

2025 04 01  ̃2025.04.30 : 0.074

( 1 + 0.003B1 ) * ( 1 十 0.00074 * 26/30 )

≒ 1 .00395

※ 기준시점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 죄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한봉수감정 평 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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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대등함

φ) 개별요인 비교

ㅈㅕ 그

조 건

쥐 락과의 접 근성

농로의 상태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수해의 위험 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경 사도

형상부정 빗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보조금
‘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장레의 동향

면 적

지

 건
회
「
 조

행정 적
조 건

타

 건
기

 조

■농 경 지 대

재해의 위험 성

행정상의 조장 밋 규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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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건

조 건 항목 세 방목

교통의 편부

연

 건
자

 조

일조 등

토양, 토질

관개, 배수

면적, 경사 등

경작의 편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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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의 구조 잊 상태

인근 상가와의 접근성

교통의 접근성

공공 멎 편의시실과의 접근성

공급 빚 처리시설의 상테

위험 밋 험오시설 등

규모, 헝상 등

접 면도로 상태

행정상의 규제정도

■ 주택지대

가로 조 건

접 근조 건

환경 조건

획 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 타조 건

■ 개볕요인 비교

포 장

폭, 보도

통 빚 연속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빚 편의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 리 빚 편의성
대중교통의 유헝과 노선
유치원
‘
 초등학교, 공원, 병 원, 관공서 등과의 거 리 밋 편의성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등

지반, 지질 등
인 근토 지 의 이 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 합성
기 반시실 (상하수도

‘
 전 기, 도시가스, 징보통신 기 반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
특별고압선 등

접면 너비 밋 깊이

고저 (경사지 등)
각지, 2면획 지, 3면획지 등
토 지 이

토양오염 상태 빚 정화비용 등
용도지 역, 지구, 구역

기 타규제 (입  제이용제한 등
장래의 동향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빚 획지조
건(경작의 편부)에서 열세함

획 지조건 (경  사 빚 형상 등)에
여

획지조건(경사 밋 형상 등)에
열 세함.

산

)
혀
ㅇ
O
T
바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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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
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 -365B8,
1 991.12. 28) 빚 대법 원판례(98두6067, 92누 16300 등) 등의 쥐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
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 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러하여 인근
지역의 지가수준 빚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가격 조사자료

(가) 인근 펑가사례

(출
—
허: 한국감정 평 가사협 회)

(나) 인근 거래사례

2024 1 1 29

(출처: 등기사항전 부증 명 서 등)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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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흐 소재 지 용도지 역 지 목 기 준시 점 펑 가목적
토지 단가
(원 Im’ )

환 덕 리
생 산관 리 다

ㅂ 2024.02 13 담 
보 1 9,000

㎾
 싸

계획 관 리 경 매 65, 000

기 흐 소재 지 용도지 역 지 목 거 레 시 점 토지 단

’

 κ원Im')

# 1
환 덕 리

생 산관리 전 2022 01 18 21,645

# 2

⊃
」
 
*匏
"
.

계 획 관 리 2023 03 1 6 69, 14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

다. 그 밖의

(가) 개요

비 교표준지 와

그 밖의 요인

요인 보정치 산출

및 산식

용도지 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비교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보정 치를 산출함.

비 교사례 기 준 표준 지 가격 ( 사례단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

(나 ) 비교사례 선정

상기 평가사례 빚 거래사례 중에서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빚
역·이용상황 등이 유사하며 비교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비 교사례로 선 정 함.

(다 ) 그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Θ 비교표준지 A / 사례 기호 ( 1 )

지 가균형 등을
사례를 그 밖의

적 정 하게 반영하고 용도지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시 점 수정

지 역 요인

경상남도 사전시 생산관리 2024.02ㅓ  3  ̃2025.05.26

비교표준지는 사례와 인근지 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대등함.

개 별 요 인

가로 조 건 접 근조 건
ㅈ
땔뢍경) 획 지 조건 행 정 적 조건 기 타조 건 격 차율

1 00 1 20 1 00 1 380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접 근조건(교통의 편부) 텟 휙 지조건(경  작의 편부)에서 우세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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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가 시 점 수정 지 역 요인 개 별 요 인 산쯤 단 가 격 차올
보청 치

결 청

1 9, 000 1 0071 5 1 000 1 380 26, 407

2 232 2.23

1 1,800 1 0026B 1 1 ,83 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

② 비교표준지 B / 사례 기호 ( 2 )

시 점 수정

지 역 요 인

, 상남도 사전시 계휙 관리 2024.1 1 .29  ̃2025.05.26

비교표준지는 사례와 인근지 역 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 요인은 대등항.

개 별 요 인

가로 조 건 접 근조 건 자떻'횡경) 획 지조건 행정 적 조건 기 타조 건 격 차율

1 05 1 .00 1 05 1 10 1 00 1 00 1 213

비 교 표 조 밋 상태) 빚 환경조건(인근환경), 획 지조건(

⑹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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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가 시 점 수정 지 역 요인 개 별 요 인 산충 탄 가 격 차울
보정 치

결 정

65, 000 1 00466 1 000 79,21 2

2 639
(
b

29, 900 1 00395 30,01 8

기 
호

비 
교표준지

점

 정
시

 수
역

 인
지

 요
별

 인
개

 요
그 밖의
요인

산츙단가
(원I㈒

시 산가액
(원I㎡ )기 호

공시 지 가
(원I㎥ )

1 A 1 1,800 1 00263 1 000 0 855 2 2B 22, 558 2B, 000

29, 900 ∩
˘
∩
v 1 000 0 808 2 63 63, 790 64, 000

4 29, 900 1 00395 1 000 0 680 2 63 53, 684 5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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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사례비교법 에 의한 산출과정

(1) 비교거래사례 선정

본건의 인근지역 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 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이 높은 거래사례#1, #2 를 비교거
래사례로 선 정함.

(2) 사정보정

(3) 시점수정

「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

토교통부장관이 월 별 로

지 가변동률을 적 용함.

제14조 제2항 제2호 빚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사·발표한 지 가변동률로서 비교거 레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제19조에 따라 국

같은 용도지 역 의

(22 01 ㅓ 8˜ 25 05 26 ) (

2022 01 01  ̃2022.01.31

2022 02 01  ̃2022.02.28

2022 03 01  ̃2022.0B.B1

2022 04 0'  ̃2022.04.30

2022.05.01  ̃2022.05.31

2022.06.01  ̃2022 06 B0

2022.07.01  ̃2022 07 31

2022.08.01  ̃2022 08 31

2022.09.01  ̃2022 09 BO

2022.10.01  ̃2022 10 31

2022.1 1.01  ̃2022 1 1 30

2022.12.01  ̃2022 12 31

202B.01.01  ̃2023 12 31

2024.01 .01  ̃2024. 12.31

2025 01 01  ̃2025.04.30

2025 04 01  ̃2025.04.30

1 + 0.00119 * 14/'31 ) * ( 1 + 0.oo151 ) * ( 1 + 0.00308 ) * ( 1 + 0.00249
* ( 1 + 0.00213 ) * ( 1 + 0.00148 ) * ( 1 十 000203 ) * ( 1 + 000187 ) * (
+ 000129 ) * ( 1 + 000095 ) * ( 1 + 0.00087 ) * ( 1 + 000102 ) * ( 1 +

o.00391 ) * ( 1 + 0.00475 ) * ( 1 + 000217 ) * ( 1 + 0.00053 * 26/30 )

늑 1 03098

0.1 19

0.151

0. 308

0 249

0213
0 148

o 203

0187
o 129

0 095

0 087

0 102

0 391

0.47 5

0.21 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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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징상적 인 거레사례로 보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

×

연장 적용함

⑷ 지역요인 비교

(23 03 16˜25 05 26 )

2023 0B 01  ̃2023.03.31 : 0.063

2023 04 01  ̃202B 04.30 : 0 055

2023 05 01  ̃2023.05.B1 : 0 044

2023 06 01  ̃2023.06.30 : 0.042

2023 07 01  ̃202B.07.31 : 0.031

2023 08 01  ̃202B.08.31 : 0 031

2023 09 01  ̃2023.09.30 : 0.021

202B 10 01  ̃2023.10.31 : 0.01 8

2023 11 01  ̃2023.11.B0 : 0.017

2023 12 01  ̃2023 12 31 : 0 033

2024 01 01  ̃2024.12.31 : 0.624

2025 01 01  ̃2025.04.30 : 0.331

2025 04 01  ̃2025.04.30 : 0 074

1 + 0.0006B ★ 16/'31 ) * ( 1 + 0.00055 ) * ( 1 + 000044 ) * ( 1 + 000042

* ( 1 + 0.00031 ) * ( 1 十 000031 ) * ( 1 + 000021 ) * ( 1 + 0.00018 ) * (

十 0.00017 ) * ( 1 + 00003B ) * ( 1 + 000624 ) * ( 1 + 000331 ) * ( 1 1

0.00074 * 26/30 )

≒ 1.01 350

본건은 비교거레사례와 인근지역 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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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개별요인 비교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

1 # 1 ⌒
˘ 1 00 1 00 1 .00 1 00 1 050 접근조건(교통의 편부)에서 우세함

2 # 2 1 .05 1 00 1 00 O 90 1 .00 1 00 0 945

가로조건(가로의 구조 빚 상태)에
서 우세하며 획지조건(경사 빚 헝
상 등)에서 열세함.

4 # 2 0. 90 1 00 1 00 0 90 1 00 1 00 0.81 0

가로조건(가로의 구조 빚 상태)
빚 획지조건(경사 빚 헝상 등)에
서 열세함.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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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흐 사례 가로 접근
환경

"연
)

획 지 행정 적 기 타
요인

비 
교치

의 견

기 흐
거 래사례

정

 정
사

 보
점

 정
시

 수
역

 인
지

 요
별

 인
개

 요
산응단가
(원I㎡ )

시 산가엑
(원I㈒

기 호
토지 단가
(원I㎡ )

1 # 1 21 ,645 1 000 1 03098 1 000 1 .050 23,43 1 23, 000

#2 69, 142 1 000 1 01 B50 1 000 0 945 66, 221 66, 000

4 # 2 69, 142 1 000 1 .01 350 1 000 0810 56, 761 57, 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산가액 검토 빚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1) 토지 시산가액 검토

(2) 토지 펑가탄가의 결정 빚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2조 제1항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법률」 제3조 1항 빚 「감정평가에 관한
(단가)으로 평 가단가를 결 정함.

4.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빚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시산가액 이 거 래사례

객관성,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식」 제14조 제1 항에 ι다라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시산가액

1 23, 000 826 1 8, 998, 000

2 64, 000 436 27, 904, 000

4 54, 000 1 2, 690, 000

합 계 1 ,497 59, 59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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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용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 산가액(웜I㎡ )

거래사례 비교법 에 의한

시 산가액 (원I⑾
비 
고

1 23, 000 23, 000

64, 000 66, 000

4 54, 000 5 7, 000

기 호 적용단가(원Im') 면 적 (ⅲ’) 감정 펑 가액 ⑾ 비 

고



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건물 감정평가액 산술과정

1. 재조탈원가 빚 내용년수 결정

(1) 표준단가 검토

× 상기 기준단가는 '건죽물 재조달원가 자료집'을 삼조하되
신축가격, 관리상태, 부대설 비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원가 잊

※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2024 (한국부동산연구원)

(2) 재조탈원가 빚 내용년수 결정

목 

조

함석 지 붕
주 택 900, 000 40

브 럭 조

스 레 트 지 붕
장고 450, 000 4 0

목 
조

함석 지 붕
부 속 사 600, 000 4 0

3 -4
목조

스 레트 지 붕
퇴 비 사 300, 000 4 0

본건물의 신축년도, 건축자재, 동 유사 규모 빚 용도의
내용연수를 결정하였음

한봉수갑정 평 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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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번 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ⅲ
¡
)

내용 년 수

01 -01 -01 -02 일 반주 택 목조/ 목조지 봉틀/ 소골슬레 이 트 860, 000
40

05 -04 - 04 -02 일 반창고 블록조/ 목조지붕틀/ 대골슬레이트 4 709, 000
4 0

기 호 구조 이 용상황
재조 닫원 가
(원I㎡ )

용

 수
내

 년 비 
고



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

2. 감가수정 빚 적용탄가 결정

900, 000 40 70 ⌒6 4 4μ0 90, 000 90. 000

450, 000 4 0 40 ⌒b 4 4μO 4 5, 000 45, 000

600, 000 4 0 70 ,
b 4 4μ0 60, 000 60, 000

3 -4 300, 000 40 47 (
b 4 4μ0 3 0, 000 3 0, 000

*상기 잔존년수는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살감가를 적용하였음.

건물 감정평가액 결정

붕

조

 지
목

 석하
ㅁ

주 택 26 45 90, 000 2, 380, 500

붕

조

 ㅟ시

러
ㄱ 
=
느

브

 레스
장 
고 45, 000 2, 556, 000

목 
조

함석 지 붕
ㅅ소
「
ㅂ十 19 8B 60, 000 1 , 1 89, 800

3 -4
목조

스 레트 지 붕
퇴 비 사 13 22 30, 000 396, 600

합 계 1 16.3 6, 522,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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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재 
조달원 가

틴I㎡)

용

 수
내

 년
실 제

경과년 수

우효

경과년 수

조
」
 ㅅ十

잔

 년 잔가율
산츙탄가

{원I㈒

결정 단가
(원I㈒

기 
흐 구조 이 옵상황 면 적 (ⅲ’)

적용단가
(원 '㎡ )

갑정 평 가액 (원 ) 비 
고



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곁정의견

VI.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상기의 평가사례 빚 거레사례 등의

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을

액으로 결정 함.

가격자료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할

합산한 금액의 합리성 이 인 정되므로

[메 ,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토지

아래의 금액을 본건의 감정 평 가

㏝6,™,goo(른
:)

2.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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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건 물

합 계



H2505- 1 02

토지감정 평 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겅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 참고사항(임데관계 및 기타)

(3) 형태 및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위치 및 추위환경

겅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빛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지역내의 대충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빛 이용상태
기호 1: 부정형 완경사지로 휴경지 임.

기호 2: 부정헝 완경사지로 단독추택건부지임.

기호 4: 부정형 완경사지로 주거나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2: 남측으로 폭 약 1 2̃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4: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생산관리지역 (201 1 -08-04),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 10-06) 〈전부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2, 4: 계획관리지역 (201 1 -08-04),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 10-06) (전 부제한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찹고사항(임대관계 빛 기ㅌυ
1 ) 임 대관계: 미상임.

2)기타: 갑정명가액의 산출근거 빛 결정의견을 찹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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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감정 평 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4) 부합물 빛 종물

(2) 이용상태

(5) 공부와의 차이

(3) 설 비내역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건물의 구조

기호 3-1: 목초 함석지붕 단층 건물임.

기호 3-2: 브력조 스레트지봉 단층 건물임.

기호 3-3: 목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임.

기호 3-4: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임.

〈2) 이용상태

기호 3-1 : 추택임.

기호 3-2: 창고임.

기호 3-3: 부속사임.

기호 3-4: 퇴비사임.

(3) 설비내역

위생, 급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을 갗추고 °
'으

(4) 부합묠 및 종믐

(5) 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 기호 3-4의 공부상 구초는 목조 함석지붕이나 현황 목조 스레트지봉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멎 기ED

1 )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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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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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개 황 도

￢ F----' < 평 가건물>기호 B-1: 26.45m’

기호 3-2: 56.8m’

기호 〕-3: 19.83m'

기호 〕-4: 1 3.22m’

·본 개좡도는 힌장초사에 의거 개닥석으르 도서한 참̇고용으̇로 섬지와 차이가 있윰 수 있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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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용 지

토지 기호 1 사진

토지 기호 2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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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용 지

토지 기호 2 사진

건물 기호 3-1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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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용 지

건물 기호 3一 2 사진

건물 기호 3-3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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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용 지

긴물 기호 3-4 사진

토지 기호 4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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